
제철소 내 천장크레인 운전 업무에 종사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한 사례 (대법
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이 사건은 천장크레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가 원청 철강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 근로의 실질이 파견

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근로자파견에 대한 확립된 판례 법리를 사안에 포섭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i)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하여 피고는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 즉 운송대상과 운송순서, 운송지점 등을 결정하

였고, 원고들은 그 내용에 따라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ii) 크레인 운전을 통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피고의 압연공정 자

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iii) 피고는 각 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 크

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수, 크레인 운전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량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 (iv) 피고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는 작업성과나 작업물량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별 투입인원수를 예상하여 그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되었고, 원고들이 수행한

크레인 작업의 내용이 작업표준에 따라 단순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v)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대부분의 매출을 피고와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고, 원고들 업무의 중요 설비인 천장크레인과 전산관리시스템을 모두

피고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파견 관계로 인정하였습

니다.

대법원은 원심판시의 설시가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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